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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–432호

손실보상금 정산에 따른 공제 결정 사전통지 공고

｢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12조의2에 따른 2021년 3분기

손실보상금 정산결정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

송달이 불가하여 ｢행정절차법｣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

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2년 7월 8일
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□ 예정된 처분의 제목 : 손실보상금 정산에 따른 공제

□ 처분 원인 및 내용

◦ (처분 원인)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

◦ (처분 내용)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2022년

1분기 손실보상금액 공제

□ 법적 근거 : ｢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12조의2제5항

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

□ 공고 기간 : 2022.7.8.(금) ~ 2022.7.18.(월) / 10일간

□ 공시송달 대상 : 별도 첨부

□ 의견제출

◦ (제출처)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 윤홍민
(☎044-204-7834, 7843, 7846, 7871, 754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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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(제출방법) 방문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

구분 상세

방문
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(어진동), 파이낸스센터 3차

우편

팩스 044-204-7848

전자우편 msscompensation@korea.kr

◦ (제출기한) 2022년 7월 18일(월)까지

□ 유의사항

◦ 사전통지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제출기한 이내에

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
◦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, 이전 분기의 정산

결과를 반영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을 제대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

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절차를 먼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◦ 2021년 3분기 보상분 정산 결과를 반영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

최종지급액은 7월 19일(변동 가능) 이후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

(소상공인손실보상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◦ 2022년 1분기에 최초로 공제되는 대상에 한하여, 정산결과에 동의하지

않는 경우에는 7월 19일(변동 가능) 이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□ 송달의 효력 발생

◦ 본 공고에 의한 사전통지는 ｢행정절차법｣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

공고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.


